
<별지 제6호 서식>

부대시설 사용 신청(계약)서
울산테크노파크 부대시설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(계약) 합니다.

사 용 자

인적사항 

업체명 신청자 성명

주  소

사용장소  건물명 (                  ) 시설명 (                    )

사용목적

참석대상
예상 

인원
    명

필요사항  빔프로젝트(  ), 마이크(  ), 기타(             )

사용기간 시간
:   ~   :

※행사준비시간포함

사 용 료
납    부

∘사 용 료 : 일금            원정(￦          원),부가가치세별도
∘납부기한 :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
∘납부계좌 : (아래 참조)     예금주 : (재)울산테크노파크
  - 본부동, 기술혁신A·B동
  -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
  -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
  - 울산그린카기술센터
  -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(혁신)
  -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(매곡)
  -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

:
:
:
:
:
:
:

경남은행 673-32-0001042
경남은행 673-32-0000277
경남은행 673-32-0000352
경남은행 232-0001-0577-06
경남은행 232-0001-1613-01
경남은행 673-32-0001769
경남은행 232-0001-1134-03

 감면대상여부 확인
∘입 주 자(   ) 
∘유관기관(   )

 담당자      (인)

계약조건  이면 계약조건을 준수하기로 한다. 

20 . . .

임차인(乙) ∘ 주           소 :
∘ 사업자(주민)번호 :
∘ 업  체  명(성 명) :
∘ TEL : ∘ Phone :
∘ FAX : ∘ Mail :

(재)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



< 뒷 장 >

계     약     조     건

1. 임대인(甲)과 임차인(乙)은 상호협의에 의해 본 계약조건을 준수키로 함.

2. “乙”은 임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.

3. “乙”과 관계자가 사용기간 중 센터의 설비․비품을 파손․분실할 시 

“乙”은 원상복구 책임이 있으며,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

함.

4. “乙”은 “甲”의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(전시작품․기구․비품 등 일체)의  

보관․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이 외 도난․분실․파손 등  

사고에 대하여 “甲”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5. “乙”이 “甲”의 시설물에 대하여 특수한 설치 및 시설을 변경하고자 

할 때에는 반드시 “甲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사용종료와 동시 원

상 복구키로 한다.

6. 사용료는 과오납․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외에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  

으로 하되, “乙”의 사정으로 사용 전 계약해지 시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.

(※ 사용개시일 기준 : 7일전 : 전액, 5일전 : 50%, 3일전 : 30%, 기타 0%)

7. “乙”은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집회허가 및 행사허가를  

득하여야 한다.

8. 사용료는 계약 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은행 계좌로 선납하여야 하며,

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.

9. “乙”이 기재한 사용목적 등이 허위이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 

있을시 “甲”은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10. 상기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.

11. 본 계약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민법과 관습에 따르며, 민법과 관습에  

없으면 “甲”의 해석에 따른다.


